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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리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에 대한 경매목적의 감정평가

건임.

2. 기준가치

본 평가는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

1호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3. 기준시점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제9조 제②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자인 2025년 03월 06일로 함.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이 있는 곳에서 본건의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한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5년 03월 06

일임.

5. 감정평가의 방법

임야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거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는 비교 표준지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하고 위치, 규모, 형, 경사도, 지질, 지세, 이용

상태, 수종, 경급, 목재 이용가치, 진입 및 반출의 난이 등 제반 가치형성요인을 종합 참작하

여 가격을 산정하되, 임지상의 입목은 관행상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바, 임지와 입목을 일

괄하여 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결정의견

- 2 -

6. 그 밖의 사항

(1) 대상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거래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여 토지     

   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2)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등은 귀 제시목록 및 제반 공부자료 등을 기준하였음.

(3) 분묘 소재 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소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니, 경매 낙찰시 재확

인하시기 바람.

  

(4) 본건(1)은 공유물로서, 귀 제시목록상 감정평가 대상부분의 위치지정이 되지 않아 전체면적

에 대한 지분비율에 의거 면적 사정한 후 전체를 기준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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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토지의 감정평가액 산출

1. 대상 토지의 개요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용도
지역

이용
상황

도로
교통

형상및
지  세

그밖의
공법상 제한

2024.01.01
개별공시지가

(원/㎡)

1
원동면
원리
산122

80,826
*70,908

임야 농림지역 자연림 맹지
부정형
급경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참조

1,730

2
원동면
원리
산126

20,132 임야 농림지역 자연림 맹지
부정형
급경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참조

1,760

3
원동면
원리
972

281 임야 농림지역 자연림 맹지
부정형
급경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참조

6,440

4
원동면
원리
974

549 임야 농림지역 자연림 맹지
부정형
급경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참조

6,440

5
원동면
원리
985

30 임야 농림지역 자연림 맹지
부정형
급경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참조

6,440

2.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1) 비교표준지의 선정

본건 토지의 평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

호에 따라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인근지역

에 소재하는 아래 표준지를 선정함.                         (공시기준일 : 2025.01.01)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및
지  세

지리적
위  치

공시지가
(원/㎡)

비 고

A
원동면
원리
산122

127,636 임야 농림지역 자연림 맹지
부정형
급경사

순수
야산지대

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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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점수정

     본건 시점수정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②항 제2호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

ㆍ군ㆍ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였음.

 

지  역 지역 지가변동률(%)

경상남도
양산시

농림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25.01.01~25.03.06 ) (농림)

2025.01.01 ~ 2025.01.31 : 0.027

( 1 + 0.00027 ) * ( 1 + 0.00027 * 34/31 )
 ≒ 1.00057

  ※ 2025년 2월 이후 지가변동률 미고시로, 2025년 1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 

  

(3) 지역요인의 비교

     본건은 공히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 (비교치: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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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별요인의 비교 (임야지대)

     1) 개별요인비교는 비교표준지와 감정평가 대상토지의 제반조건 등을 종합 분석하여 개별요  

   인비교치를 결정하였음.

      [ 임야지대 ]

    

조  건 항    목 세  부  항  목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인근역과의 접근성, 인근역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연조건  일조 등, 지세, 방위 등, 토양, 토질
 일조, 통풍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2) 개별요인 비교치의 결정

   

일련

번호

비교

표준

지

개별요인

계 비 고
가로 접근

환경

/자연
획지 행정 기타

1 A - 1.00 1.00 - 1.00 1.00 1.000 -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전반적인 개별요인에서 유사함.

2 A - 1.00 1.00 - 1.00 1.00 1.000 -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전반적인 개별요인에서 유사함.

3 A - 1.00 3.00 - 1.00 1.00 3.000 -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자연조건(면적,경사도등)에서 우세함.

4 A - 1.00 3.10 - 1.00 1.00 3.100 -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자연조건(면적,경사도등)에서 우세함.

5 A - 1.00 3.00 - 1.00 1.00 3.000 -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자연조건(면적,경사도등)에서 우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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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요인의 보정

  1) 그 밖의 요인의 보정근거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②항, 대법원판례 “2003 다 38207 판결(2004.5.14선고)”, 

“2002 두 5054(2003.7.25선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1991.12.28) 등에

서 그 밖의 요인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근의 거래사례, 평가사례, 지가수

준 및 지가동향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보정하였음.

 2) 그 밖의 요인 보정에 관한 자료

    

 ① 평가사례(※출처: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적용단가
(㎡/원)

기준시점
평가
목적

#1
원동면
원리

산○○○

임야 19,835 자연림 농림지역 4,100 2023.08.31 경매

#2
원동면
용당리
산○○○

임야 12,694 자연림 농림지역 3,300 2022.07.29 소송   

    ② 매매사례(※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토지단
가

거래
구분

거래시점 거래금액(원)

a
원동면
영포리

산○○-○

임야
133,289중
66,644.5

자연림
농림
지역

2,475 토지 2023.12.28 165,000,000

b
원동면
내포리

산○○○-○

임야 151,569 자연림
농림
지역

2,156 토지 2022.10.19 326,8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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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인근지역 내 지가수준

   

기호 지리적 위치 도로조건 이용상황 시세수준 비  고

1
원리

본건 인근
맹지 자연림

약 1,500원/㎡
~ 2,500원/㎡

농림지역

④ 비교사례의 선정

     대상토지 또는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한 비교사례 중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

경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평가사례(#1)을 선정함.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정    

구분
사례단가/
표준지단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격차율

평가사례 #1  4,100 1.00905 1.000 0.525 2,172

4.424

표준지 A 491 1.00057 - - 491

시점수정
(평가사례

#1 )
경상남도 양산시 농림지역 (2023.08.31 ~ 2025.03.06 ) : 1.00905

지역요인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

개별요인

가로 접근 환경/자연 획지 행정 기타 누계

- 0.70 0.75 - 1.00 1.00 0.525

비교표준지는 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등) 및 자연조건(경사도등)에서 
열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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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보정치 결정의견
상기 평가전례 및 인근지역 지가수준, 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건 평가시 적용할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아래와 같이 결정함.

그 밖의 요인 
보정치 4.42

  (6)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일련
번호

표준지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기호 공시지가

(원/㎡)

1 A 491 1.00057 1.000 1.000 4.42 2,171 2,200

2 A 491 1.00057 1.000 1.000 4.42 2,171 2,200

3 A 491 1.00057 1.000 3.00 4.42 6,514 6,500

4 A 491 1.00057 1.000 3.10 4.42 6,732 6,700

5 A 491 1.00057 1.000 3.00 4.42 6,514 6,500

3.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1) 비교거래사례의 선정

    본건의 인근지역에 소재하며, 대상토지와 물적 유사성이 높은 상기 거래사례(a)를 선      

  정함. 

  

 (2) 사정보정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됨.(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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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점수정

지  역 지역 지가변동률(%)

경상남도
양산시

농림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23.12.28~25.03.06 ) (농림)

2023.12.01 ~ 2023.12.31 : 0.017
2024.01.01 ~ 2024.12.31 : 0.699
2025.01.01 ~ 2025.01.31 : 0.027

( 1 + 0.00017 * 4/31 ) * ( 1 + 0.00699 ) * ( 1 + 0.00027 ) * ( 1 + 
0.00027 * 34/31 )

 ≒ 1.00758

 ※ 2025년 2월 이후 지가변동률 미고시로, 2025년 1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 

 

(4) 지역요인의 비교

      본건은 공히 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 대등함. (1.000)

 (5) 개별요인의 비교

일련

번호

거래

사례

개별요인

계 비 고
가로 접근

환경

/자연
획지 행정 기타

1 a - 0.88 1.00 - 1.00 1.00 0.880 -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전반적인 개별요인에서 유사함.

2 a - 0.88 1.00 - 1.00 1.00 0.880 -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전반적인 개별요인에서 유사함.

3 a - 0.88 3.00 - 1.00 1.00 2.640 -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에서 열세하나 자연조건(면적,경사도등)에서 우세함.

4 a - 0.88 3.10 - 1.00 1.00 2.728 -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에서 열세하나 자연조건(면적,경사도등)에서 우세함.

5 a - 0.88 3.00 - 1.00 1.00 2.640 -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에서 열세하나 자연조건(면적,경사도등)에서 우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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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일련
번호

거래사례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기호 거래단가

(원/㎡)

1 a 2,475 1.00 1.00758 1.000 0.880 2,195 2,200

2 a 2,475 1.00 1.00758 1.000 0.880 2,195 2,200

3 a 2,475 1.00 1.00758 1.000 2.640 6,584 6,600

4 a 2,475 1.00 1.00758 1.000 2.728 6,803 6,800

5 a 2,475 1.00 1.00758 1.000 2.640 6,584 6,600
  

4. 토지의 감정평가액 결정 및 의견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시산단가
(원/㎡)

감정평가액(원) 비 고

1
원동면
원리
산122

70,908 2,200 155,997,600 유정환 지분

2
원동면
원리
산126

20,132 2,200 44,290,400

-

3
원동면
원리
972

281 6,500 1,826,500

4
원동면
원리
974

549 6,700 3,678,300

5
원동면
원리
985

30 6,500 195,000

합  계 91,900 - 205,987,800 -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해 산출한 시산가액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이 공히 유사

 하게 산출되어, 각 방법에서 적용된 요인비교 및 보정작업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토지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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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 및 결정의견

토 지(원) 205,987,800

  유사 평가선례 및 주변시세 등을 참작하고, 감정평가 제규정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해 

산정된 토지가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